
유초은행과 거래를 하시는 외국인 고객님께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■ 학생증・사원증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  체류 자격이 ‘유학’・ ‘기능 실습’인 분은 계좌 개설 시에 재적 사실 및 근무실태 

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류카드와 함께 학생증 및 사원증 등을 제시해 주시기 
바랍니다. 
※ 학교나 근무처에 재적 확인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 

■ 체류 기간 만료일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시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인 경우, 체류 
기간 갱신 절차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 

체류 기간 만료일이 계좌 개설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, 계좌 
개설이 어렵습니다.  

계속해서 체류하실 예정인 고객님께서는 체류 기간 연장 수속 후에 체류 기간이 
갱신된 새로운 재류카드를 지참하시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입국 시 결정된 체류 기간이 3 개월 이하이고 재류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은 

유초은행・우체국에서는 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.  
※ 체류 자격 · 체류 기간 갱신 수속 중이신 분은 갱신 후 새로운 카드를 

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 

■ 계좌 개설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

 외국인 고객님께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실 시에는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한 각종 

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 당일에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없어 추후에 통장을 

고객님 자택으로 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개설을 

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. 

■ 계좌 개설 시, 주소・이름 변경, 인감 변경 시에는 재류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
바랍니다. 
  국적・체류 자격・체류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류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
바랍니다.  
   재류카드를 갱신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으실 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
   외교관 등 가운데 재류카드를 받지 않으신 분은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

■ 기타 주의 사항 

・ 재류카드를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 후의 카드를 지참하시고 신속하게 창구에 
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알려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할 수 
있습니다.  

・ 제시해주신 증명서류는 복사를 하겠습니다.  
・ 비거주자로 신고하신 분 가운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신 경우에는 

신속하게 창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 
・ 귀국 등 일본 국외로 전출하실 때에는 계좌 해약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.  
・ 제 3 자에게 이용하게끔 할 것을 목적으로 한 계좌(통장・현금카드) 양도 및 
매매는 범죄입니다.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  

韓国語：ゆうちょ銀行とお取引をされる外国人のお客さまへ


